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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률, 대통령령 및 부령 ]

◎ 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   (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, 2013. 4. 2)

1. 개   주 내

   트 업  시    트 보   5척 상에  3척 상  하고,  

   업  누 업  시      누  보   10척 상에   

   5척 상  함  수상  체 시 업  하 는 것 .

2. 시행

    규  2013  4월 2  시행한다.

◎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령 제192호, 2013. 4. 3)

1. 개   주 내

   복지  시행규  2   별 1  등  , 시각 에 어 도  

    에 한   히 하고, 간 에 어 한 합병  는 경우   

   등   신 하 , 간질 에 어 등  여할 수 는   간  단   

   하는 등 등  합리  개 하여   사각지  해 하고   

   복지 비스 상  하 는 것   

2. 시행

    규  2013  4월 3  시행한다.

◎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   (대통령령 제24492호, 2013.4.3)

1. 개

   업과 같   사업  하고, 그 업과 지  또는  계에 는  

   업  업 간 경쟁 찰 참여  한하는 내  「 업  매  

   진  지원에 한 」  개 에 라 업 간 경쟁 찰  공 한  

   경쟁  하여 경쟁 찰에 참여가 한 는  , 같   사업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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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경쟁 찰 참여 한  여  결 하는 경우에 고 할 사항  체  하  

   는 것 .

2. 주 내

 가. 업과 업 간 지  또는  계 규 (  9 3 신 )

  1) 업 간 경쟁 찰  공 한 경쟁  하여 업과 지  또는  계에  

     는 업 등에 해 는 업 간 경쟁 찰에 한 참여  한할   

     필 가 .

  2) 「 업 본  시행 」 3 2에  지  또는  계에 거나,  

     업  ㆍ 주주 또는 다지  나 그 업  원  업   

     원  겸 하고 거나 업  원  견 어 는 경우 등  지  또는  

      계에 는 것  .

 나. 같   사업  규 (  9 4 신 )

     업 간 경쟁 찰 참여 한  상  같   사업  에 하여 

     업청  지 하는 업 간 경쟁  생산하는지      

     하도  함.

 다. 경쟁 찰 참여 한  여  결  시 고 할 사항(  9 5 신 )

  1) 업 간 경쟁 찰 참여 격 지 또는 공공 달시      

     할  하 다고 는 업  업 간 경쟁 찰 참여  한할   

     필 가 .

  2) 업 간 경쟁 찰 참여 한  여  결 할 경우 상 , 원  결 

     등 가피한 사  할 등  하 는지 여 , 할 등에 하여 립 는 업과 

     하는 업  지  또는  계에 는 업들  집단에 포함 는지 여  

     등  합  고 하도  함.

3. 시행

     2013  4월 3  시행한다.

◎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749호, 2013.4.5)

1. 개   주 내

   가에     민  쉽게 고 해해   지킬 수 도  해  

   함  고 민   언어생  한 본보 가 어  하는 , 우리   

    어 등  어 워 해하  힘든 경우가 많고  도 어 (語文) 규

   에 맞지  민  상  언어생 과 거리가 다는 지  많 . 에 라 

    간결 ㆍ함 과  루는 에 ,    한 하고, 

   어 운 어  쉬운 우리말  어쓰  복 한  체계  리하여 간결하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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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다듬  쉽게 고  해할 수  민  언어생 에도 맞는  

   도  하는 한편, 규 에 한 헌 재  헌 결 (2005헌가10, 2007. 

   11. 29. 결 ) 취지에 맞게  규  비하 는 것 .   

2. 시행

     2013  4월 5  시행한다.

◎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751호, 2013.4.5)

1. 개   주 내

   경개  해 탄 차  과  탄 차 재  지원근거  마 하는 

   내  「 경보 」  개 (  11750 , 2013. 4. 5. 공포, 2015. 

   1. 1. 시행)  것에 맞 어 탄 차  경개 특별 계  항 에 가

   하고, 경개 특별 계에  탄 차  지원할 수 는 근거규  마 하 , 

   경  업    한 경공단에  한 경산업 술원  원

   함에 라 경산업 술원  업  탁근거  마 하 는 것 .  

2. 시행

     2013  4월 5  시행한다. 

◎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2호, 2013.4.5)

1. 개   주 내

  「청  보  시행 」  개  1  에  게 , 래연습, 감상 등  

   다 한 콘  공하는 복합 통게 공업  경우 그 업 에 청    

   지 에 라  시  비하고, 복합 통게 공업 가 게 , 래연습  

   등 콘  하는 공간에 실,  등  하거나  또는 태   

   변   등  지 못하게 함  량한  해 는 행  지하고   

   건 한 게  하 , 그 에 행 도  운 상 나타난  미비   

   개 ㆍ보 하 는 것 .

2. 시행

    규  2013  4월 5  시행한다. 

◎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4495호, 2013.4.5)

1. 개  

   공 원  업 직원  주거  행 재산  건  히 하고, 지식재산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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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리ㆍ처  마 하는 등  내  「 재산 」  개 (  11548 ,  

   2012. 12. 18. 공포, 2013. 6. 19. 시행) 에 라 공 원  업 직원    

   주거  행 재산  체    지식재산  사 허가   , 사 료  

   또는 료  산  등 에   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사항    

   하는 한편, 지 단체에 하여 재산  사 료  경감하는 등 행 도   

 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ㆍ보 하 는 것 . 

2. 주 내

 가. 공 원  업 직원  주거  행 재산  (  4 2항  3항 신 ) 

    공 원  업 직원  주거  행 재산  직  수행  하여 필 한 경우

에만 행 재산에 포함 도  함에 라 그  통  , 리, 독립   

   사 하는 공 , 원래  근 지  다  지역에  근 하게 는  

사람 또는 사 에 하여 지역  순 하여 근 하는 사람에게 공 는 주거   

시  등  체 함.

 나. 지 단체에 한 재산 사 료 경감(  29 1항 3 2 신 )

    지 단체가 행  수행에 재산  사 하는 경우 그 사 료  1천

     25 상  낮 어 재산 사 에  담  경감함.

 다. 지  수 계 에 한 처   (  40 3항 18 ) 

    시  지역  지에 해 만 수 매각  허 하  것  경계   

    맞닿   지가 시  지역과 시 지역에 걸쳐 는 업진흥지역  경우

    에는 그 업진흥지역  시 지역에 는 지에 해 도 수 계 에 한 처

     할 수 도  그  함.

 라. 지식재산  처  시 가격 결 (  42 2 신 )

    지식재산  처 할  가격  해당 지식재산  간  사 료 등  

    나 감 평가  평가한  결 하도  하고, 에 라 

    가격  결 하  곤란한 경우에는 사한 지식재산  매매실 가격 등에 라   

    가격  결 할 수 도  함.

 마. 동산   건  (  57 2항 4   같   6항 신 )

     가능한 재산   동산 지 함에 라 동산  동산과 하도   

    하 , 동산  별한  지하  하여 동산  하 는 경우 미리   

    청과 하도  함.

 . 지식재산  사 허가 등  차  간(  67 6 신 ) 

    지식재산  사 허가 등   가 다  사람에게 사 ㆍ수 하게 하는 경우   

    그 사 ㆍ수 간  사 허가 등    사 허가 등 간  남  간   

    과할 수 없도  하고, 그에  승  신청 차 등  함. 

 사. 지식재산  사 료 등  산   감 (  67 8  67 9 신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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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식재산  에 라 해당 지식재산  사 료 산  하고, 지식재산   

    공    고 하여 지 단체에 사 허가 등  하는 경우에는 사 료  

    등   하도  함.

3. 시행

     2013  6월 19  시행한다. 


